
학교법인 명지학원 
2022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

구분 이 사
임원 정수 7명
재적임원 5명
참석임원 5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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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
2명 
0명 
0명 

1. 회 의 일시 : 2022 년 2월 22일(화) 16:00 [회의소집 통보일 : 2022 년 2월 14일(월)]

2. 회의장소 ;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개최 [ZOOM - 818 5590 1817]

3. 참석임원 현황
口 이사(5명) ; 현세용, 최성규 , 이재훈, 유병진, 민형준
※ 배석 교직원

- 법인 : 사무국장 유재훈, 총무부장 김하영, 재정팀장 봉하민, 총무부 김현동

4. 심의안건
口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변경
口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 규정 변경
口 각급학교 교직원 인사
口 2021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교비(회계) 세입 • 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 승인
口 2022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교비(회계) 세입 • 세출 예산(안) 승인
口 명지전문대학 지역 •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관련 보험증권 발급
口 수익용 기본재산(토 지) 처분
口 고정자산(기계기구 및 집기비품) 불용물품 처분
口 학교법인 명지학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구(명지대)
口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구(전문대)
口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요구(명지고)
口 명지초등학교 교장 선임
口기타사항

5. 보고사항
口 학교법인 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 관련 보고
口 명지전문대학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추 진  계획 보고
口 각급학교 주요업 무보고

6. 성원보고 및 개회
2022 년도 제1차 이사회가 학원 정관 제 32조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등)
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 후 이재훈 이사의 기도에 이어 의장이 금번
이사회는 COVID-19 방역단계 유지로 인해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함을 안내하고,
학원 발전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
바란다는 부탁 말씀과 함께 개회를 선언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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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) 고정자산(기계기구 및 집기비품) 불용물품 처분
의 장 : 고정자산(기계기구 및 집기비품) 불용물품 처분 안건을 아리맑 같이 

상정하고, <?J건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의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 
口 불용처리 물품 현황

구 분
기계기구 집기비품 총 계 

수랭챔 금액(원) 수랭챔 금액(원) 수랭점) 금액(원) 

명지대학교 2,111 3,63 1,378,765 1,178 142,872,562 3,289 3,774,251,327 

명지 전 문 대학 532 452,243,933 686 186,040,144 1,2 18 638,284,077 

명지고등학교 15  63,680,000 12 12, 140,000 27 75,820,000 

명지중학교 70 79,767,415 268 26,115,400 338 105,882,815 

명지초둥학교 56 55,406,810 13 3,444,000 69 58,850,810 

명지전문대학부속 5 4,980,000 5 4,980,000 
명지유치원 

합계 2,784 4,282,476,923 2, 162 375,592,106 4,946 4,658,069,029 

口 처분대상 싹}의 노후로 사용이 불기능하거나,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

최성규 이사 ;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이재훈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
전원 이에 찬성 의결하다. 

윈--잘 ; 고정자산(기계기구 및 집기비품) 불용물품 처분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
되었음을 선포하다. 

9) 학교법인 명지학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구{명지대)
의 장 ; 학교법인 명지학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귀꺼 관한 안컨을 얘왜

같이 상정하고, 안건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의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 
口 학교법인 명지학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(안) 

소 속(학과) 직 급 서。 며 。 직위 입기 

외 부 변호사 이형철 위원 2021.12.18.∼2024.12.17. 
법 인 이 사 민형준 위원 

환경에너지공학과 :iil.-}「- 김한숭 위원 

명지 
법학과 -H「」-ι,_ /「‘ 이윤제 위원 

2022.02.22. - 징 계 의 결 종결 시 
행정학과 」-ι,'T‘- 김성철 위원 

대학교 
교원인사팀 5급(부참사) B。Lτ。c:::λ 。4 간사 
교원인사팀 7급(부주사) 조경화 서기 

口 징계의결 요구(안) 

소

직
및
속

급 (생 성년월 
명
일) 

요 징

의

계
구

의권 결자 
견 

징계사유둥 

• 징계대상자는 2얘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명지대학교에 재직중임
•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2021.12.21.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실화죄 기소유예

처분한 공무원피의사건 결정결과 통보서(때21형제6948호) 에 따르면, 징계대상지는
2021년 11월 23일 12시 16분경 강릉시 경포로393(저둥), 참소리축음기 박물관
매표소 앞 벤치에서 관람올 앞두고 담배를 피우던 중, 담뱃재를 버리게 되었음. 
이러한 경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
확인하고 버려야 함에도 박물관 앞 벤치와 데크에 그 담배꽁초의 불똥올 

공과대학 
김인태 

손으로 휩기는 방법으로 떨어뜨린 후 완전히 불을 끄지 않고 박물관으로 들어감. 

교통공학과 경징계 
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담배꽁초 에서 횡겨진 불씨가 박물관 앞 벤치와

(1969.11.22.) 데크에 불이 번지게 하여 약 300만원 상당의 벤치와 데크를 소훼하여, 실화죄 
교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됨

• 사립학교법 제55조(복무)의 규정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
(성실의무), 제63조(품위유지의 의무)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
준수하여야 하나 징계대상자는 이를 위반한 바,

•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61조(징계의 사유 및 종류), 학원 인 사규정 제32조
제 1항 제3호 ‘직무의 내외를 불문 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
한 때 ’ 에 해당되어 정계의결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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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견 

사회 과학대학 
빈기범 

경제학과 경징계 
」-「ι-/「-‘ (1973.06.03.) 

사회 과학대학 
아동학과 

한유진 
중징계 

(1968.05.25 .) 
교수 

n ι 

징계사유동 

• 징계대상자는 2009년 9월 l일부터 현재까지 명지대학교에 재직중임

•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21.12.10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구약식 기소처분한
공무원피의사건 결정 결 과  통보서(2021형제37312호)에 따르연, 정계대상지는
2021년 8월 20일 11시 35분경 본인 벤츠숭용 Jl{68구782끼를 운전히여 서울시
영둥포구 의사당 대로 162소재 셋강역거리를 대방지하차도 방면에서
원효대교 방면 편도 5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중앙분리 경계선 
끝 지점 황색사선의 안전지대를 침범·통과유턴하던 중 반대방향인 여의도역 
교차방면에서 대방지하차도 방면으로 피해자 변O철(남, 39세)이 운전 중이던
이륜차가 충돌을 피해1 위하여 급제동송변서 우전도 되었고 이때 징계대상자 
숭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이륜차량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
받아 업무상 괴실로 피해에게 액즘간의 치할} 필요 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
늑골을 포 함하는 다발골절 둥의 상해를 입게송벼, 징계대상자가 교통사고
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형 사사건으로 구약식 기소된 것이 확인됨.

• 사립학교법 제55조(복무)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
56조(성실의무), 제63조(품위유지의 의무)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상 
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징계대상자는 이를 위반한 바, 

•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61조(징계의 λ}유 및 종류), 학원 인사규정 제
32조 제l항 제3호 ‘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
행위를 한 때 ’ 에 해당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함

• 징계대상자는 2004년 3월 l일부터 현재까지 명지대학교에 재직중임

• 징계대싱치에 대한 평가감사팀 징계 협조요청ZJ2103. 22.) 및 조사위원회에서
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요 구한 민원과 관련한 이야기와
자료를 징계대상자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점, 학장과의 면담내용을
대표단 학생에게 전달한 점 퉁이 인정되고, 교육부 국민신문고 민원에
의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음. 학교 내의 갈둥을 중재 • 조정 •
해소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징계 심의 대상자인 교수 사이의 협의
내용 둥올 대학원 생들 과 공유하면서, 공동 혹은 묵인 하에 학과
내의 갈둥을 조 장  퉁으로 이어지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
수 없다 할 것임. 그리고 2021년 4월 8일 위 대상자와 중재의
노력으로 만들 어진 총장단 간담회 에 서  자의에 의하 여 자필 로
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반환한 바 있음. 이에
따라 서약서 내용 중징계 면제 부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임. 또한
징계 대상자는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학교의 정당한 인사
발령에 대히여 아동학과 입장문을 통하여 단적인 행동을 취한 바
있음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(2022.02.08.)에 징계요청 심의를 거쳐
징계를 요청함

• 사립학교법 제55조(복무)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
(성실의무), 제63조(품위유지의 의무)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장 의무를
준수하여야 하나 징계대상자는 이를 위반한 바,

•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61좌징계의 사유 및 종류), 학원 인사규정 제32조
제l항 제3호 ‘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
한 때

’ 

에 해탕되어 찌계의결을 요구화

※중징계 의결요구에따른인사발령사항
• 명. 학원 정관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인사규정 제29조 제3항 제2호 에

의거 직위해제
• 직위해제기간 : 2022.02.22.-직위해제사유 소멸시까지

이재훈 이사 :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민형준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

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. 

윈--잘 : 학교법인 명지학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구 안건이 원안돼로

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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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이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구{전문대) 

의 장 ;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꿔l 관한 �건을 얘꿔 
같이 상정하교, 안컨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의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 

口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정계위원회 구성(안)

소속(부서) 

위원 외 부 

위원 법 인 

위원 평생교육팀 

위원 
명 지 

산학협력팀 

위원 상당지원팀 

간사 
전문대 

총무회 계팀 

서기 총무회 계팀 

口 징계의결 요구(안)

-A」、- 4r 직급 
성 며。 

의 

징요계구권의결 

견

} 
(생년월일 

생활관 7급 최은숙 
중징 계 

운영팀 (부주사) (197 8 .0 8 .12.) 

직 급 성명 임기 

변호사 이형철 aJ211218.-때4.1217 . 

이 사 민형준 

5급(부참사) 김진부 

5급(부참사) 백선문 
2022.02.22. - 징 계의 결 종결시 

5급(부참사) 손은아 

3급(부참여) 김대 학 

5급(부참사) 이정무 

징 계사유 둥 

• 징 계대상자는 2006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명지전문대학에 재직 중입
• 징 계대상자는 2021년 11월 17일에 보건일지 및 의약품 수불해장 조직;

의약품 유용 및 관리미비 , 무면허 의료행위, 직장 내 괴롭힘, 근무태만
등의 사유로 내부신고가 접수되었음

• 신고자 의 증거자료 및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둥이 일관성있고 일치하는 점
둥으로 볼 때 정계당사자 의 비위행위 존재가 인정됨

• 사립학교법 제55죄복무)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기공무원법 제56조
(성실의무), 제63최품위유지의 의무)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싱

의무를 준수해야 하나 징계대상자는 이를 위반함
-사립학교법 제61조(징 계의 사유 및 종류), 학원 인사규정 제32죄징 계 

시유 및 징 계요구 )에 의거하여 징계 의 결을 요구함

※중징계의결요구에따른인사발령사항
• 명. 학원 정관 제48조 제2 항 제2호 및 인사규정 제29조 제3 항 제2 호에 의거

직위해제
• 직위해제기간 2022.02.22. -직위해제사유 소멸시까지

유병진 이사 ;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민형준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
전원 찬성으로 의 결하다. 

의 장 ;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구 안컨이 원안대로 
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 

11)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구(명지고j

의 장 ;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궈l 관한 �건을 얘}와
같이 상정하고 안컨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의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 

口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(안)

소속(부서) 직 급 성명 임기 

위원 외 부 변 호 사 이형철 aJ211218.-aJ24.1217. 

위원 법 인 이 사 민형준 

위원 꾀무실 교 감 현 홍 

위원 
명 지 

교무실 부장교사 이현수 2022.02.22. -

위원 교무실 부장교사 류영천 징 계의결 종결시 

간사 
고둥학교 

행정실 7급(부주사) 박대현 

서기 행정실 8급(서 기) 전용집 

잔꺼명 | 。 ' J_(A 쏘 I 찌 � 1-bl 》↓ 청b ?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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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
} 징 계 사유둥 

(쟁년월앨 

• 징 계 대상자는 2004년 3월 1일에 임용되어 2012년 3월 l일부터 현재까지

명지고퉁학교에 재직 중임

• 징계대상자는 2021년 5월 26일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을 임의로 체결한

사실에 대하여 행정실 관리책임자로서 직인관리 소흘 및 부당 사 용, 행정 

묘치 미흡, 교비 부당사용 둥의 과실이 획인되었음

행정실 
5 급 정인영 

경징 계 
•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의 특정감사결과 및 진술내용, 징 계당사자의 과실에

(부참사) (1963. 05. 03.) 대한 사실여부가 일관성있고 일치하는 점 퉁으로 볼 때 업무장 과실이 인정됨 

• 사립학교법 제55죄복무)의 규정에 의 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

성실의무), 제63좌품위유지의 의무)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

준수해야 하나 징 계 대상자는 이를 위반함

- 사립학교법 제 61조(징 계 의 사유 및 종류), 학원 인사규정 제32죄징 계 

사유 및 징 계요귀에 의거하여 징 계 의 결 을 요구함

- 징 계 대상자는 2007년 3월 l일 부터 현재까지 명지고등학교에 재직 중임 

• 징 계대상자는 2021년 5월 26일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을 내부보고

및 결재없이 임의 로 체결하였으며, 직인관리자의 확인없이 학교장 직인을 임의로

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음

8 급 박석종 •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의 특정감사결과 및 진술내용, 징 계당사자의 과실에
행정실 

(서기) (1981.07.31.)
경징 계 대한 사실여부가 일관성있고 일치하는 점 둥으로 볼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 

- 사립학교법 제55죄복무)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초

성실의뒤, 제63죄품위유지의 의무)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

준수해야 하나 징 계 대상자는 이를 위반함

• 사립학교법 제 61조(징 계 의 사유 및 종류), 학원 인사규정 제32죄징 계 

사유 및 징 계요귀에 의거하여 징 계 의결을 요구함

이재훈 이사 ;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유병진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
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. 

의 장 :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구 안컨이 원안대로 
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 

12) 명지초둥학교 교장 선임

의 장 : 우리학원이 설치·경영하는 명지초등학교 교장{방효애)의 2022.02.28.자 임기

만료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3죄학교의 장의 임용J와 학원 정관 제43죄임용} 규정에 의거 

하여 명지초등학교 교장 선 임  안건을 아래와 같이 �건을 상정하다. 또한 후임 교장을 

선임하교자한다는법인 사무국장의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 
口 인적사항 

초동음악교육석사 
(한국교원대학교) 

※ 붙임 ; 이력서 사본(17페이지)

민형준 이사 :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최성규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
찬성으로 의결하다. 

의 장 ; 명지초등학교 교장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 

성 명 생년월일 학 위 
간기용

밴
 -
엄

정
 -
혜”-명

 -
이디
 
「
-
-위

 
직
 

비고 

방효애 1964.04.30. 명지초동학교 
교 장 

3년 
(2022.03.01. -2025.02.28.) 

연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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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) 기타사항
口 이사회회의록 비공개 사안 의결

의 장 :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(이사회회의록의 비공개 대상)에 의거 이사회 
회의록 비공개 사안 의결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고, 안건에 대한 법인 
사무국장의 설명 후 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 

0 이사회회의록 비공개 사안 목록 
• 안건09. 학교법인 명지학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구(명지대)
• 안건10.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 의결 요구(전문대)
• 안건11. 학교법인 명지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요귀명지고j

최성규 이사 :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하자 이재훈 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5명 
전원 찬성으로 의 결하다. 

의 장 ; 이사회회의록 비공개 사안 의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 

나. 보고사항 
口 학교법인 명지학원 회생절차 폐 지  관련 보고 
口 명지전 문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추진 계획 보고 
口 각급학교 주요업 무보고 

8. 간서명 대표 임원 호선
의 장 : 이사회 참석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을 호선하여

줄 것을 요청하다. 
최성규 이사 ;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으로 이재훈 이사 유병진 이새 민형준 이시를 

호선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5명 전원 이 찬성하다. 
의 장 :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 으로 이재훈 이사, 유병진 이사, 민형준 

이사가 호선 되 었음을 선포하다. 

9. 폐 회
의 장 ; 금일 심의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7시 00분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사실을 확 인함. 

2022년 2월 22일 

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현 

이 사 최 λ4 
。

용 짧 μ!쩡 

젊 

훈 δl :ZV1좋{ 

진 �{17ι

세 

이 재

// 
。

π 버 
。

., 민 혀 
。

잔서영 I DJ tν1 순 I 찌 B� 씬 I \'l'ι 갤 초 






